
Topic 7. 절차의 개시

Ⅰ. 정의
비송사건절차는 ①당사자의 신청, ②검사의 청구, ③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된다.

Ⅱ. 당사자의 신청
비송사건의 대부분은 신청사건이다. 신청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
시되는 사건이다.

1. 신청의 방식
(1) 원칙 
①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
② 말로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하고, 법원사무관등은 
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
서명하여야 한다.

(2) 예외 : 서면주의
①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예)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, 법인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
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
야 한다. 
-신청인의 성명과 주소
-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
-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
-신청 연월일
-법원의 표시
③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(謄本)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(3)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인
1)신청취지
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권관계의 형성의 재판을 청구하는가를 표시하는 
기재를 신청취지라고 한다.

2)신청원인
그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필요한 기초사실을 신청원인이라 한다.



3)신청요건 흡결의 보정

①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
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.

②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
흠결이 보정될 수 있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한 후 흠결이 보
정된다면 본안재판에 들어가야 하며, 만약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다면 그 신청을 부적
법 각하하게 된다.

Ⅱ. 검사의 청구

1. 의 의
비송사건절차 가운데에는 신청사건이나 직권사건 외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
는 검사청구사건이 있다. 검사청구사건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검사가 공익
의 대표자로서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다. 즉,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.

2. 통지의무
법원, 그 밖의 관청,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
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
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사건
(1)법인에 관한 사건
①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견
②임시이사의 선임사건

(2)회사에 관한 사건
①회사의 해산명령사건
②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

Ⅲ.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

1. 의 의
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
사건을 직권사건이라 한다.



2. 통고 또는 통지에 의한 직권사건
다른 감독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에 의하여 직권사건의 사유를 알게 되는데, 이 경우 
다른 감독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다.


